
.

환 경 부

수신 한국환경공단이사장

(경유)

제목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안내
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'생분해성수지제품 '이란 통상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에 분해가 용이한 생분해성

합성수지를 사용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.

3. 생분해성수지제품의 인증취지, 제품의 성분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

려했을 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

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다만, 2022년 1월 3일 「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」 고시 개정에 따라 통상적

으로 회수가 곤란한 제품이 아닌 1회용품(식탁보, 봉투 ) 등은 ' 22년부터 신규인증

신청이 불가하고, '24년 말 기인증 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인증이 종료됩니다.

5. 이에 따라 기인증이 종료되거나 생분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생분해성수지제

품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품은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

향후 업무에 참고해주시고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

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및 회원사가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

랍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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